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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靈樞類暴約註是對淸代tt!P所著內經的注釋書, 經過對此書的冊究得出以下結論;

素問靈樞類暴約註對過去錯誤的注釋內容進行了修正,努力使內經之原意適用於臨皮,且對基隨理論及

臨皮的發展帶來Tftt大影響. 素問靈樞類養約註中“目鳥心嚴”主張 是與李時珍的“腦寫元神之府”和tt!P

的“A之記性在於腦”的記述一樣 都是對淸代關於腦的理論之發揚中遭出的第一步, 對韓醫學中完善腦的

理論作出7巨大的頁敵. 在說明運氣學說的元害承힘j論的同時, 還主張生웹關係是運氣學的根本內容, §% 

制又化是借助五運之理調和A類與六氣的聯係, 因此主張此寫古聖A在著作經典中鼎究化與育的動機, 成

7整個運氣學說的要點或中心內容. 對難解的字詞或經句的註解中的難點, 通過結合引用佛家, f畵家, 道家

等思想進行T說明, 從而使之能推持T其客觀性.

關鍵詞 ; 素問靈樞類養約註, ff문, 注釋書.

I . 序 훌 

淸代 醫學의 特徵은 盛授에 대한 發展과, 考證

學의 발달로 인한 『內經』과 『難經』 그라고 『傷

寒論』 등에 대한 註釋 및 整理作業이 活發하게 

된 것과, 解헤學 및 辦證論治에 대한 認識이 확 

질하게 되었고, 특히 種훨接種法이 開發되기도 

하였다I), 

ff!'륙이 살던 淸初에는 오래 지속된 兵亂과 ~ 

年이 계속 들어 百姓들이 病이 나서 죽지 않으면 

의술이 i흉핵흉한 庸醫들이 醫藥을 찮며하는 바람에 

天折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ff뢰은 벼슬하기를 뼈棄하고 醫術로써 萬民을 구 

* 훗信著者 • 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뽑史學敎室, 
042) 쨌 m26, king@dju.ac.kr. 

1) 洪元植·尹陽烈, 中國뽑學史, 서울, -中社, 2001, 때· 403 
∼420. 

제하려고 하여, 醫學鼎究에 몰두하였으며 醫學의 

發展과 後學들을 위해 엄청난 頁顧을 하였다. 

ff뭘은 平生동안 『素問』, 『靈樞』, 『難經』, 『神

農本草經』, 『場波經』, 『傷寒論』, 『金델要略』, 『Jli

後方』, 『甲ζ經』, 『千金方』, 『外臺秘要』 및 宋·

金·元·明의 諸家들의 著作들을 鼎究하여 『素問靈

樞類舞約註』, 『本草備要』, 『醫方集解』, 『復頭歌응용 

』, 『經絡歌밟』 등의 著書를 編覆하였는데, 이런 

著書들은 현재의 醫家들에게 必、讀書로 認定되고 

있다. 

이에 筆者는 표昆의 著書중 『黃帝內經』을 깊 

이 昭究하여 註釋을 달은 著書인 『素問靈樞類養

約註』에 대하여 考察하여 ff룹의 『黃帝內經』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 그의 醫學思想、에 대하여 

맑究하여 얻은 바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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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素問靈樞類훌훌約註』 에 

대하여 

ff돼은 『內經』 이 “內經은 理致가 깨|深하여 많 

고 널리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으나 …… 全書
가 浩짜하고 또 質問을 하면 對答하는 형식을 띠 

고 있어서 觀寶하는데 不便하다”2)라고 하여 「素

問』과 r靈樞』에서 鐵갓를 除外한 나머지 부분을 

職象·經絡·病機·服要·該候·運氣·審治·生死·雜論의 

九類로 나누고 各家學說을 取하여 簡注하여, 淸·

康熙28년(1689년)에 上·中·下 세 卷으로 完成하였 

다. 이 책은 三十餘年의 時間을 들여 精誠을 다 

해 鼎究한 것으로 『內經』의 節注本中에서 比較的

影響이 큰 것이 되었다. 

이에 醫學史에서 『內經』에 대한 註釋方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全面的인 註釋과 校正을 加

한 것으로는 王永이 代表的이라 하겠고, 明代 吳

轉렬(吳昆)의 『素問吳註』 二十四卷이 았으며, 역 

시 明代의 馬玄臺가 換한 『素問註證發微』와 「靈

樞註證發微』가 았으며, 淸代 張志碼의 『素問集註

』, 『靈樞集註』와 高世삐의 『黃帝素問直解』가 있 

다 둘째 r內經』을 分類하여 새로이 編養하는 方

式의 E규究型態로 r內經』 의 原文을 解體하여 內容

을 改編한 것으로, 註譯家 各自의 見解에 따라 

內容을 收錄하고 篇이나 章을 全部 뒤바꾸기도 

하였으며, 局所의 編註를 調整하기도 하였으니, 

이런 種類의 著作으로는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

』와 明代의 張介實의 『類經』, 元代의 ?볼壽의 『素

問妙』, 明代의 李中뽑의 『內經知要』, 淸代의 ff~ 

의 『素問靈樞類暴約註』 등이 이에 該當한다고 할 

수 았다. 셋째 『內經』의 특정 the ma에 의하여 註

釋昭究한 形態가 있으니 宋代의 騎龍吉이 換한 

『內經給遺方論』은 『內經』의 病證을 昭究함에 있 

어서 古代의 病證의 要所를 把握하는데 重要한 

價↑直가 었다고 認定된다.3), 

2) tt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p. 1∼2. (其書理致애深 包題弘博 ------ 全書浩쩌 
又隨問앓答不便觀覺) 

3) 洪元植·尹陽烈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axn,w.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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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樞』와 『素問』의 註釋에 관련해서는 曺나라 

의 王永이 寶應元年(762년)에 처음으로 『黃帝內

經素問』에 대해 次例를 定하고 註釋하였으며, 元

나라의 至iE年間에는 覆城의 淸伯仁이 『素問상』 

를 지었고, 明나라 新安의 패門사람인 ff機(1뼈3 

∼ 15.39)가 消伯仁의 作品에 基鍵하여 다시 註釋

하고 『讀素問妙』라고 이름 지었다. 明나라 嘉靖

年間에 新安의 패門사람인 徐春南가 太醫院의 更

B으로 있던 중 皇室에 秘藏되고 있던 『黃帝內經

素問』을 읽은 후 r內經要릅』 두 권을 지었으며, 

明나라의 萬歷年間에 와서 馬元臺가 l~년에 r 

素問』에 대해 다시 註釋하여 『素問註證發微』라 

고 이름 지었으나 誤짧가 적지 않았다. 

『靈樞』는 文字가 오래되고 典妙한데 역시 馬

元臺가 1586년에 註釋하여 『靈樞註證發微』라고 

이름 지었다. 明나라의 萬歷 22년(1594년)에 新安

의 fikA인 吳昆이 『素問吳註』를 지었는데 內容上

자기의 독자적인 見解를 발휘하여 以前의 註釋에 

서 未備하였던 部分음 보충하였다. 

i王돼이 註釋한 『素問』은 王永, 馬元臺, 吳昆

등 諸家의 것을 合하여 前A들이 註釋한 內容中

十分의 七을 繼承하고 자기의 見解를 넣은 部分

이 十分의 二 三이 된다. 변잡한 것은 簡單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으며, 文章을 잘 通하 

게하고 文意를 解釋하여, 가능하면 言語가 簡單

하고 뜻이 뚜렷하게 하였으므로 ‘約註’라고 불리 

기도 한다. 『中國醫學大離典』에서는 “i王돼의 作

品가운데서 『素問』과 『靈樞』의 註釋이 잘되어 

善本이라고 稱할 수 있다.”고 하였고, 『中國醫學

史講義』에서는 “ff돼이 면찬한 「素問靈樞類養約

註』에서 ‘職R府’와 ‘經絡’을 先頭로 하여 차례로 서 

술하였으므로 읽는데 있어서 더욱 條理가 있다” 

고하였다 

예로부터 {需學을 공부하던 선비가 醫學에 從

事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벼슬길이 막히게 되면 

“不鳥良相則馬良醫(훌륭한 宰相이 되지 않으면 

훌륭한 醫員이 된다)”라는 思想의 影響을 받아 

醫業에 從事하여 醫術로써 世上에 행세하려고 하 

였다. i王돼은 이와 달리 그의 醫學에 대한 重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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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度는 行政이나 'if!J典과 같이 중요시 여겼다. 그 

는 “古聖A들이 醫術을 발명한 것은 事物로 하여 

금 병들지 않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찍 죽 

지 않게 하며, 日常生活의 必需로서 그 기능은 

뻐政과 서로 表養가 된다고 할 수 었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素問靈樞類養約註』를 편찬한 

것은 消伯t二 등이 全體 文章을 끊어 나누고 經典

을 貴通해서 解釋한 것은 비록 分類는 나누었지 

만 제멋대로 되고 잘못되었으므로 이는 後學을 

그릇 引導하고 先聖을 모독하는 行馬라고 생각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i王뢰이 醫學에 從事하게 

된 思想觀點은 줄곧 純표하였다. 

현재에는 『淸史鎬·藝文志、』와 『八千卷樓書텀』 

에 『黃帝素問靈樞類幕』三卷의 目錄이 기재되어 

있으며, 現存하는 主要 版本으로는 1089년의 刻

本, 1η9년의 天德堂刻本, 1817년의 令德堂刻本,

淸嘉慶據葉山房刻本, 1871년의 橋葉山房刻本 등 5 

개가 保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5), 

m. 『素問靈樞類훌훌約註』의 
按語에 대한 考察

『素問靈樞類舞約註』에서 ff}p이 엄身의 意見

을 直接的으로 記錄하여 놓은 것들을 모아서 다 

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1. 藏象第一

[素問·靈蘭패典論】 R홈者 中표之官 決斷出휠 

땐中者 g;:使之官 喜樂出휠6) 

按컨대 素問의 本篇에 땐中은 있으나 心包絡

이 없고, 靈樞의 經HIK篇에 心包絡은 있으나 뻔中 

4)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셜핍覆約註, 影
印本, p ‘ 1‘ (古聖A發明뽑術 使物不細짧 民不天*L B用
之必需 其功用簡直與쩨政相表養) 

5) 賣維誠, 三百種醫籍錄, n앙수演, 黑龍江科學技術出版id:,
198'2, pp. 35-36, S!HXJ‘ 

6) ff뢰, 考選部規定中뽑師考試必謂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9. (按素問本篇 有9펀中而無心包絡 靈樞經H/K篇
有心包絡而無O펀中 心包又名心主 居心之下 ftCAr事 其
所生病 亦與心同 톰使二字 iE與君主相對 靈樞眼論日 O펀 
中者心主之宮城也)

『素問靈樞類舞約註』에 대한 鼎究

이 없다. 心包는 또 心主라고도 하며 心之下에 

居하며 心을 대신하여 行事하니 생기는 흉病이 

心과 같다. 닮使라는 두 글자는 바로 君主와 相

對되는 글자이니 靈樞 眼論에 땐中은 心의 宮城

이라고 한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l ;(!:嚴寫줌7) 

}p按; 耳는 賢嚴이지만 굵은 觀가 없으므로 心

역시 耳에 蘇를 맡기니 밤에 잘 때 소리를 듣고 

서 마음속으로 알게 된다. 

【素問刺禁論】 七節之旁 中有小心8)

품按; 心은 性의 때이고 賢은 命의 根이며 兩

賢의 中間에는 -點의 률陽이 있는데 生身의 根

흙로서 命門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이러하기 

때문이다. 안에는 相火가 있는데 心君을 대신하 

여 行事하므로 小心이라고 말한다. 

【素問·五職生成】 諸服者皆屬子目9)

按컨대 體뼈服은 目內皆에서 起하고 몹服은 

目系에 이어지며 體服은 目鏡뿜에서 起하고 小陽

三뚫服은 텀鏡뿜에서 끝나며 心服은 目系에 이어 

지고 맑服은 目系에 연결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命門이 賢間動氣라는 主

張과 『內經』의 理論을 자기 나름대로 敵짜說明한 

부분들이다. 

2. 經絡第二

【靈樞經服】 下隔屬몹絡牌10) 

7) 표돼, 考選部規定中훌훌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Q p. 11. (돼按 耳烏몹嚴 然좀無嚴 故心亦寄嚴子耳
是以夜la聞聲而J心쩌oilil 

8) ff문, 考選部規定中훌훌師考試必j 讀 素問靈樞類뚫約註, 影
印本Q p. 14. (륙按 心者 性之때 뽑者 命之根 兩뽑中間一 
點률陽 乃生身之根폼 義取命門 蓋以此也 中有相火 能代
心君行事 故日小心 楊上善j;; 흉有二十-節 뽑在第七節 
之旁 吳題뿔亦主其說 蓋心君無罵 콤A-日動作굽罵 皆
命門之相火也 馬註죠 心在표推之下 心下有包絡 屬手廠
陰 g五推之下而推之 則心包當華至第七節而止 故日七節
之旁 中有+,心 若依此解 旁字1J:J,無훌落) 

9) ff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 p. 20. (按體빠服 起目內쁨 몹Hi系目系 觸Hli(起目鏡
업 小陽三魚服至텀鏡탠 心服系目系 JlH~連目 系是也)

10) 표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 p. 26. (돼按 此乃正經 何以反屬支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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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按: 이것은 正經인데 어찌하여 오히려 支服

에 속하는가? 

0 入中指內間 其支者 下慶三;t而別 下入中指

外間 其支者 別폐上 入大指間出其端]])

fr\按: 이것 또한 jf經인데 어찌하여 또 支服에 

속하는가? 

0 是主骨所生病者12)

按; 全元起는 “少陽은 府의 表이며 맑이 節을 

主하고 節이 骨에 붙는 것은 少陽의 經氣가 榮해 

서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0 뼈臨助牌據外 至8쪼總骨外많前 及諸節皆

痛13)

按. 少陽은 身體의 測面을 行하므로 本篇에서 

는 ‘外’字를 많이 사용하였다. 

【靈樞·營衛生會】 下魚如漫(如漫之著密 按 本

節僅言下魚如漫 而未及衛出手下魚)此之謂也14)

按; 本節에서는 다만 下魚가 漫과 같다고 말했 

을 뿐 衛氣가 下魚에서 나왔다고는 언급하지 않 

았다. 

돼按; u皮伯과 黃帝가 말한 이 三崔는 上中下

세 곳의 空處에 있은 즉 古A이 말하는 所謂 이 

름은 있지만 形體가 없는 것이다. 馬玄臺는 이에 

대해 “三魚를 얻을 수 없어 右賢을 갈라내어 三

魚之府라고 말하는데 五職六뼈는 각각 그 위치가 

있어 賢이 五職의 하나에 속하며 본래 두 개가 

있으니 어찌 右빼의 것을 갈라내어 一R府라고 할 

수 있겠는가. 三魚라는 三字의 뜻은 어떻게 부르 

게 되었는지?”라고 하였다. 

【靈樞·뻐客】 其餘HIK出入屆折 其行之똥徐 皆

11) ff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꾀、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27. (돼按 此亦正經 何以X屬支m& *뽑”篇又긍긍 
上通子心 {I좁n며出口 上찌1떠 還系目系)

12) ff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34. (按 全元起j 少陽者 R꾸之表 llf主嚴 節會子
骨 是少陽之經氣所榮 故코) 

13) 표뢰,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3.5. (按 少陽行身測 故本篇多用外字)
14) 任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46. (렴按 此I않黃所說三魚 在上中下三空處 古A

所謂有名無形者是也 馬玄臺乃공 此不得寫三魚 而뿜j右賢 
以뭘프뚫之府 觸謂五B옳六服 各有定位 賢居五職之- 本

有兩~ 펌得웹其右者 되웅~-H땀乎 手三魚三字之義 何以

稱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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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手少陰J心主之服行也15)

按; 九針篇에서는 “陽中의 太陽은 心이다. 그것 

은 원래 大陸에서 出하였고 大陸은 心包經의 '/\. 

에 속하며 心包로써 心君을 대신해 行事한다. 따 

라서 本經의 神門이라고 말하지 않고 心包의 大

陸이라고 말하며 掌팀 兩節間의 橫*文階中에 位置

해 있다. 

【素問·四時刺遊從論I 夫A之常數 太陽常多血

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

多氣 廠陰常多血少氣 太陰常多氣少血16)

按; 靈樞의 五音五味篇에서는 “廠陰은 흔히 多

氣少血하고, 太陰은 흔히 多血少氣라 하여 여기 

와 다른데 응당 素問의 것이 jf.確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內經』의 誤꿇를 

지적하고, 三魚에 대한 見解와 心과 心包의 關係

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 부분들이 았다. 

3. 病機第三

【素問·調經論】 1疑則服不通 其HIK盛大以海 故

中寒17)

돼按; 陰盛하여 中寒하고 血뾰한 사람이 어찌 

하여 오히려 盛大한 服을 갖게 되었는지? 

0 氣#子上 옮L而善忘、18) 

按. 靈樞大않論에서는 “上氣가 不足하고 下氣

가 有餘하며 R융뽑가 實하고 心師가 虛한데 虛하 

면 營衛가 아래에 머무르고 오래되면 위로 오르 

지 않으므로 善忘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靈問·服度】 陰陽{具盛 不得相榮 故티關格 

15) 또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48. (按 九針篇굽 陽中之太陽 心也 其頂剛予大
陸 大隆系心包經大 以心包ftL;、君行事 故不日本經之神門
而티心包之大陸 在掌팀兩節間橫tt~i읍中) 

16) ff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48. (按 靈樞五音五味篇 廠陰常多氣少血 太陰常
多血少氣 與此不소 當以素問뚫正) 

17) ff렴,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謂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57. (昆按 陰盛中寒 血海之A 何以反得盛大之
HJ&) 

18)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62. (按 靈樞大평論 上氣不足 下氣有餘 陽몹實 
而心뼈虛 虛RIJ營衛留子下 久之不以時上 故훈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關格者 不得盡期而死也19)

;q}按; 關格의 두 글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 

은 하나이다. 難經에서는 비록 그 위치를 바꾸어 

놓았지만 역시 상관없다 예를 들면 素問의 眼要

精微論에서 “陰陽이 서로 應하지 않은 것을 關格

이라고 病名을 달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關格

이 病에 속함을 설명한다. 또 {며景의 平服篇에서 

“下微本大者 則寫關格不通 不得民”라고 하였고 

또 “않陽服代而뾰 ik則II±遊 水뤘不化 悔則食不得

入 名티關格”이라고 한 것을 보면 빼景도 역시 

關格을 病在으로 알았다. 두 글자의 뜻에 대해서 

는 內經과 때景 모두 자세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또 難經의 第三難에서 “關之前者 陽之動也 途上

魚、寫海 寫外關內格 此陰乘之服也 關以I즙者 陰之

動也 途入R寫覆 寫內關外格 此陽乘之服也”라고 

하여 역시 海 覆으로써 服을 말하고 關格으로써 

病을 말한 것이다. 오늘 馬£가 難經을 헐뜯고 

또 빼景 東桓 ft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關

格을 服體라고 가리켰는데 이는 內經과 서로 모 

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關鳥陽不得入 格寫

陰不得出”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두 服이 모두 한 

病인 것으로 역시 그 뜻에서 서로 구분하기가 어 

려운 것이다. 

I素問·刺志論I 服小血多者 餘中熱也2J)

按; 靈樞와 素問에는 모두 짧字가 없으며 오직 

이곳에만 용k字가 있을 뿐이다. 

I素問·陰陽別論】 二陽一陰病 主驚嚴背痛 善

憶善缺名日風廠21)

19)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69∼70. (뢰按 關格二字 字趣雖採 而意義則­
難C經雖願倒 疑無傷也 如素問服要精微論 F옹陽不相應 病
名日關格 是明以關格屬之病옷 又{뿌景平服篇 下微本大者
則馬關格不通 不得原 又日 없陽Hl&fk而뾰 fk則뻐j효 水뤘 
不化 뾰則食不得入 名日關格 是{뿌景亦以關格寫病jfE 而
二字之義 內經與때景均未홍細分也 又難經第三難日 關之
前者 陽之動也 逢t魚鳥힘 월外關內格 此陰乘之服也 關
以퇴者 陰之動也 途入R월覆 鳥內關外格 此陽乘之服也
是亦以끊覆言服 而以關格言病也 今馬IX~양難햄 흉以f며 
景東t률m찢월非是 而指關格鳥Hi&體 不亦井背內經乎 又日
關罵陽不得入 格鳥陰不得剛j 是兩뼈共뚫-病옷 幹義亦難
分也)

20) ff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꾀、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70. (按 靈素皆無찢字 堆此處有欲字)

『素問靈樞類養約註』에 대한 昭究

按; 네 經은 모두 背部와 연계가 없는데 背痛

을 운운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心은 憶(하품) 

이고 陽明이 心에 絡屬하므로 하품을 잘하는 것 

이다. 陰陽이 相引하므로 하품(섯)하며 風木이 몹 

士를 犯하므로 廠하는 것이다. 

[素問·氣廠論】 뼈消 뼈消者 餘-평二 死不

治잉) 

돼按; 癡睡, 狂, 騙, 뼈消之徒은 대부분 火熱에 

속하는데 經文에서는 모두 ‘移寒’이라고 하였다, 

만약 ‘熱’로 解釋한다변 아래 글에 또 ‘移熱’이라 

는 句節이 있다. 여러 註文에서는 在에 따라 訓

釋하였는데 熱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寒이라고 

말한 것도 있으며, 말한 것은 같지 않아도 뜻은 

‘移’라고 하기는 실로 어렵다. 생각하건대 ‘移寒’의 

‘寒’字는 마땅히 病을 얻은 시작으로 하여야 할 

것 같다. 例를 들어 隔寒은 대부분 熱結에 속하 

고, 隔在은 寒8험이 없으며, 擺睡사이에는 寒傷이 

있지만 熱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狂, 橫, R며 

消를 모두 寒이 오래되어 熱로 변한 것으로 解釋

한다면 經文의 뜻에 通하게 된다 만약 아래 글 

에서 ‘移賢演水’라고 하였다면 이는 시종 陰寒에 

속하는 것이다. 

【靈樞·쩌客] 治之奈何 餘以半夏揚-쨌j 陰陽

已通 其없立至23) 

按. 半夏는 和몹하고 通陰陽하는데 今A들은 

半夏가 操하다고 하여 감히 使用하지 못하니 이 

는 잘못된 것이다. 

I素問·題中論l 病名血抽 此得之年少時有所

大脫血 若醒入房中 氣獨JJf傷 故月事흉少不來也껑) 

21) ff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73. (按 四經皆與背無j步 而:I:.背痛 未詳 心寫應
陽明絡屬心 故善n흉 陰陽相引 故섯 風木幹몹土 故廠)

22) ff렴,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i 影
印2κ p. 80∼81. (돼按 癡睡狂隔 8퍼消之m: 多屬火熱 而
經文.ill-공移寒 若作熱解 則下文又有移熱-段 諸註隨뾰킹IJ 
釋 或言熱或言寒 語雖不- 義實難移 蘇謂移寒寒字 當作
受病之始言 如隔塞多屬熱結 若i긍隔m:間有寒隔 盛睡間有
寒傷 然屬熱者多 與狂채iH퍼消 均當作寒久變熱解 子義始
通 若下文移몹뺑水 則始終均屬陰寒也)

23)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85. (按 半夏能fa몹뻐通陰陽 今A率以월操而不 
敢用誤훗) 

24)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5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3 

!Ii按 朋〈要精微論에서는 少題에 有形한 것을 

心패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아곳과 다르다. 

[素問·奇病論】 A生而有病顧훗者 此得之在母

題中時 其母有所大뻐 氣上而不下 精氣#居 故令

子發鳥鎭病也엉) 

!Ii按; 病은 놀라서 생기는 것으로 鎭은 응당 

橫으로 解釋한다. 만약 鎭頂이라고 한다면 무슨 

病인지 알수가없다. 

【靈樞·口問】 뤘入於뽑 몹氣上注於뼈 今有故

寒氣 與新뤘氣, 傷還入於뽑 新故相옮L 휠뻐相攻 氣

井相進 復出於뿜 故寫I歲%)

!Ii按; n;ii;遊에는 實하고 虛한 것이 있고 寒하고 

熱한 것이 았으며 病原과 病候는 각각 다른데 여 

기에서는 특히 그 한 측면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q歲를 n區P±라고 한다면 맨遊도 病中의 要뾰 

으로 二經에서 어찌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을 수 

가 있겠는가? 

0 A之太息、者 何氣使然 憂思則心系急 急則氣

道約 約則不利 故太息以뼈出之 A之뱉下者 何氣

使然 餘食者 皆入於몹 몹中有熱則뽀動 .'±!動則뽑 

援 몹繹則嚴챙開 故밸下낌) 

텀按; 風中줌本하면 줌織難言하고 嚴良이 열려 

뱉決을 흘리는데 이를 보動이라고 말한다면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0 A之耳中嗚者 何氣使然 耳者宗빼之所聚 

也%)

印本, p. 89. (웹按 ij,~要精微論 以少題有形 鳥心패 亦與
此不同)

25) iI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꾀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91. (댐按 病由템起 Mil낌作嚴 若i긍행頂 不知是
何病也)

26) 표뢰,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職a覆約註, 影
印本, p. 92∼93. (려按 맨遊有寶有虛 有寒有熱 病頂病候
##不同 此特言其一端耳 若以械作U區此 則밴평亦病中要 
j]£ 二經융漫無一字及之값) 

27) iI뢰,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93∼94. (폐按 風中동本則좀觸難言 嚴꼈開而流 
iJ!洙 此굽!±!.動 尙有未該)

28) iI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94. (댐按 A夜없之時 표官皆不用事 堆耳能n!T
효非以宗빠所聚 故能有所활覺iJl,乎 又A在ill:題中 僅-血
6죠 聞雷露火爆之聲 則↑인而跳 Jft時五官未備 而閒性E與
外物相通 故標嚴二十五圓通 獨重耳根 孔子亦言 六十而
耳順 RIJ耳之룹於諸官也明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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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按; 사람이 밤에 자고 있을 때 五官은 모두 

用事하고 있는데 유독 귀만이 들을 수 있다 이 

것은 宗服이 모이어 響覺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 

겠는가? 또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 

나의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 띈다. 이때에는 아직 五

官이 形成되지 않았는데 이미 外物과 相通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裡嚴』의 

二十五圓通에서는 耳根을 推獨 重視하였다. 孔子

도 ‘六十而耳順’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와 기타 

官이 다르다는 것이다. 

0 故뻐之所在皆寫不足 故上氣不足 腦馬之不

滿 耳鳥之苦嗚 頭馬之苦碩 目鳥之R玄 中氣不足 인정 

便寫之變29)

按; 內經에는 遺精과 白獨이라는 글귀가 없다. 

그러나 책에서 白, 앵白, 白찮이라고 하였는데 팽 

는 便이 變한 것이고 또 水波이 混獨하다고 말하 

였는데 이는 모두 熱에 속한다. 

I素問·服要精微論】 陰盛則夢涉大水恐l떤 陽

盛l!IJ夢大火播;떤 陰陽{具盛 則夢相殺없傷 上盛則夢

飛 下盛則쫓뿔 甚館則夢與 甚없則쫓取30) 

按; 배고프거나 배부르면 꿈에 餘食이 많이 나 

타나고, 또 便이 급하면 꿈에 물에 빠지는 것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피로하면 꿈에 어려움을 느 

끼며, 足이 醒하면 꿈에 急行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종류이다. 

[靈樞·寒熱病l 五藏身有五部 '!*~- 뺨二 

뺨者째也 背프 五藏之輸四 項五 此五部 有癡펌者 

死31)

댐按 陽毒이 발생한 者는 그래도 치료할 수 

있지만 陰毒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者는 꼭 치료 

하기 어렵다. 

29) iI돼, 考選部規JE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94. 
(按 內經無遺精白園之文 但書굽白많白白찮 U영便變 又굽 
水波澤獨皆屬於熱)

3이 iI문,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꾀、讀 素問靈#설없暴約註, 影
印本, p. 98. (按 용IL館夢欲食者多 亦a;便急而夢혔ill A之
心勞者夢作苦 足醒者夢急行 亦其類也)

31) iI돼, i용選部規定中醫師考試£·、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99. (옵J按 陽毒發起者f뇌‘可治 若陰毒不起者 斷難

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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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素問·熱論】 六日廠陰受之 廠陰배個陰器而 

絡於)jf 故煩滿而賽힘옵32) 

In按; 陰효에는 寒藥을 .람、用하여야 하지만 폼 

卷養縮에는 寒이 뼈에 달해 縮한 者가 있으므로 

四遊 吳菜 火슛/짱텅i 等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 

다. 또 陽明의 熱이 廠陰에 階入하변 陽明은 원 

래 主潤宗觸하는데 宗節이 熱에 의해 손상을 입 

으면 榮하지 못하여 急해지며, 역시 폼卷養縮올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熱이 板에 달한 것으로 

大承氣場을 써서 陽을 鴻하고 陰을 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몰라서는 아니 된다. 

0 三陰三陽 五職六服皆受病 榮衛不行 五藏不

通 則死옷3.3) 

In按; {뿌景이 經을 나눌 때는 비록 足經을 위 

주로 하였지만 그가 약을 쓸 때에는 手經에 들어 

가는 것을 排除하지는 않았다 먼저 廠黃場 桂技

楊이 모두 師經藥이고, 承氣傷과 白虎揚이 역시 

프魚와 大陽의 藥이며, 鴻心場에 대해서는 心을 

鴻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였다. 

[素問·편論】 注於·1*협之재34) 

按; 밴때은 賢에 入한 絡服으로 賢배과도 井行

한다. 

0 夫風風않之與않也 相似同類 而風獨常在 앤 

得有時而休者何也 日 風氣留其處 故常在 않氣隨 

32) 표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 p. 102. (댐按 陰l'JE,린用寒藥 然폼卷養縮 有寒뼈而 
縮者 宜用四遊吳菜火갓짤짧等法 又有陽明之熱 짧入廠陰 
陽明主潤宗節 宗節鳥熱所攻 명휩榮而急 亦致폼卷養縮 此
罵熱板 효大承氣以i寫陽救陰 不可不知)

33) 표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fl、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102. (회按 빼景分經雖主於足 至其用藥 亦未홈 

遺手經也 先표以聊黃桂技皆1!$*얻業 承氣白虎亦三魚大陽
之藥 至鴻心復則前言鴻心훗 劉草짧日 足太陽少陰屬水
水得寒而껴〈 足陽明太陰屬土 土得寒而야 足少陽廠陰屬木
木得寒而U웹 故寒喜陽之 手六經則屬火與金 火得寒而愈烈
金得寒而愈剛 故寒不能傷 創論新륨 世多奇之 -陽子何
東辦之日 劉子將A身榮衛經絡t下載斷 下-段受病 上一
段無千 失血氣周流購염、周間之답옷 內經죠 五職六뼈皆受 
病 謂죠隨六뼈而無手六經可乎 經又굽 A之f흉寒則鳥病熱 
많日病熱 則無水깨〈土야木뼈之說 而有金쨌火元之ftE옷 且
列手經受病甚n에 見醫方集解)

34) iE륙,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00. (按 씨1빠入賢之絡 亦與賢뻐#行 張注作tk
/<p쩍嚴二R!kl 

『素問靈樞類養約註』에 대한 鼎究

經絡 iJL以內演 故衛氣應乃作.$)

In按; 衛氣는 陽이고 表를 主하며, 캔횟은 비 

록 陰經에 階入한 것이 있지만 반드시 衛氣가 應

하기를 기다려 發作하는데 이는 陰中에 陽이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病이 甚할지언정 사람을 

죽일 程度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靈樞歲露論은 

이 篇과대략같다. 

0 其氣先從內出之於外也36)

En按: 이것은 春溫之在으로 寒氣가 積久하면 

안으로부터 밖으로 達하는데 이는 傷寒의 由表傳

里와 같지 않다. 王安道는 “매번 溫熱病을 치료하 

는 것을 보면 그 養를 잘못 攻하여서는 큰 해로 

웅이 없지만 만약 그 表를 잘못 짧하면 되지 않 

는다. 이는 그 熱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達함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0 不及於陰 故但熱而不寒 氣內藏於,L,07)

In按. 이 病은 師痛과 心짧의 種類이며 앞에 

있는 牌痛이나 明때과 같다. 痛은 熱이다. 

I素問·刺댄論] 題中個個38)

En按; 傷寒에서는 足經을 언급하였지만 手經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本篇에서 ”견을 論한 것도 역 

시 足經은 언급하였지만 手經은 언급하지 않았 

다. 이것을 어찌 않뼈가 足經에만 들어가고 手經

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足經이 된다 

면 手經도 되는 것이다. 篇E에 R땀않을 말하면서 

다만 몹服에만 들어가고 他뼈에는 들어가지 않는 

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어찌 몹를 六뻐之長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35) iE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07. (렴按 衛쩔陽主表 痛홈雖有隔入陰經者 然
必4훈衛氣應乃作 是흉陰中有陽 故雖甚而不至於殺f.-ill. 靈
樞歲露論與此篇略同)

36) iE뢰,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08. (려按 JJt~n春溫之뾰 寒氣積久 담內達外 非
1t傷寒之由表傳里也 王安道日 每見治溫熱病 誤攻其里
亦無大害 誤發其表 變不可言 此足明其熱之엽內達外훗) 

37) iE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 p. 109. (회按 此病임是뼈채心때之類 與前牌채RU~까 
同 *안 熱也)

38) iE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11. (폐按 傷寒言足經而不及手經 本篇論病 亦言
足而不及手經 월*혼~亦傳足不傳手乎 t!PJ없캘可以該手經也 
篇팀言服챈 僅몹府而不及他府 又뿔以몹鳥六府之長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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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素問·¢論】 뼈寒則外內合뻐 因而客之 則鳥

師-- 五織各以其時受病 非其時各傳以與之%)

fr\按; 心 小陽 )lf 明 三魚의 火, 牌 賢 勝뼈의 

i설, 몹 大陽의 操가 師에 傳入하변 모두 孩를 일 

으킬 수 있으니 風寒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0 則牌先受之 乘쪽則賢先受之40) 

~按; 만약 傳達되지 않는다면 각각 本藏의 病

에 속하며, 만약 他藏에 쩌가 移轉된다면 이는 

他病에 속한다, 

0 此皆聚於몹 關於뼈41) 

fr\按‘ 뼈는 主氣하고 金에 속하며 聲을 主하므 

로 %는 뼈로 인해서이다. 무릇 風寒에 傷하여 

g願하는 者는 輕한 것이고 뼈가 皮毛를 主한 것 

으로 表에 속한다. 만약 風寒이 經絡과 R府職를 

傷하였지만 뼈에 傳해지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다. 隊하지 않는 者는 重한데 예를 들면 圓傷寒

이나 類傷寒 같은 것들이다. 또 火熱을 오래 앓 

아 師를 傷하게 되어 u~* --血 聲P亞 聲뺑한 者

는 이 病이 오래된 것으로 그 傳變된 --는 역시 

重在에 속한다. 

【素問·짧痛論] 寒氣客於小陽願原之間 絡血

之中 血位不能注於大經 血氣積留不↑뿜f 故宿音而

成積옷42) 

按: 이것이 지금의 小陽氣이다. 

0 寒則勝理閔 氣不行 故氣收종43J 

39) 注뭔,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12∼ 113. (례按 心.;J、服府Bil三魚之火 牌뽑體빠 

之演 冒大腦之操 傳入於師 皆能作n짖 不獨風寒也 馬注作
師{형쩌於五8흉而맺 李士材宗之 응젖 觀篇首뼈之令AUJ\ 篇
I즙關於뼈二語 則a,3(之必由於師明옷) 

40) ff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13. (염按 若不傳RIJ各馬本藏之病 若移%於他藏
則又馬他病용) 

41) ff문,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죄‘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14. (엄按 師主氣 又屬金 主聲 故吸必由於뼈也 
凡傷風寒而吸願者寫輕 以師王皮毛而在表也 若風寒찜f흉 
經絡R빠購 而不傳於뼈 則不a,3( 不%者重 如훌f흉寒類傷寒 
之屬是也 又有久病 火熱傷뼈 而鳥aJ(~U잊血聲n亞聲뺑者 

此病久傳變之% 亦重在也)

42) iI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16. (按 此郞今之小陽氣也)

43) 任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117. (엄按 凡傷寒必衛氣閔:IE 故治寒훗者 多用
發散之휩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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昆按; 무릇 傷寒은 반드시 衛氣가 閒桓하므로 

寒病을 치료하는 者는 發散之齊j를 多用한다 

【素問·風論】 其病各륨 其名不同 或內至五購

六R府 평、聞其說 日 風氣藏於皮!협之間 內不得通 外

不得i世때) 

터按; 寒%는 용k冷하여 內傷한 者가 있으며, 

風쩌는 모두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0 頭痛不可以出內 至其風日 則病少愈 遍風之

狀 或多if 常不可單衣45)

f읍按; 熱을 두려워한다면서 어찌하여 그 아래 

에서는 惡風한다고 하였는가? 

0 t世風之狀 多if if出뼈衣上 口中千 上漫其

風 不能勞事 身싸盡痛則寒46) 

按; 『素問』 『風論』 『챔論』 『援論』은 三篇으로 

나뉘며 病原의 不同함에 따라 治法 역시 다르다. 

今世에서는 대부분 混同하여 論治하기에 ft演가 

글을 써서 분별하였다. 又按; 中風의 大法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티偏拍 즉 半身不途이고, 二티 

風jJJ' 즉 身無痛律, 四뾰不收이며, 三日風폈 즉 

港忽不知A이고, 四日風핑 즉 諸m類風狀이다. 대 

저 j힘 햄 E쫓 新의 四m:은 서로 類似한 점이 많 

다 又按; “『靈樞·壽天剛柔篇』에서는 病이 陽에 

있는 것은 風이라 부르고 病이 陰에 있는 것은 

햄라고 부르며, 陰陽이 모두 병든 것은 風햄라고 

부른다. 病이 有形이고 不痛한 것은 陽의 種類이 

고, 無形이고 痛한 것은 陰의 種類이다”라고 하 

였다. 

【素問·揮論I {I좁兪而入 各舍其R府也47)

44) iI렴,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ell·、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llS. (댐按 寒邱有散冷而內傷者 風~則價從外入)

45) i王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121. (분按 ~공뽑熱 下何以又言惡風乎)

46) j王렴,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121. (按 素問風論셰論얹論 分鳥三篇 病頂不同
治法亦뮤 今世多混同論治 故ft~著論輪之 又按中風;t法
有四 -日偏抽 半身不送也 二日風排 身無痛훔 四鼓不收
i11 三日風없 황忽、不知A也 四日風짜 諸%?類風狀也 由此
觀之 則風폈類廠提 風찌類!\'Ht 大振風.Wf쟁廠며Ji 多有
相類之處 又按靈樞좋天剛柔篇 病在陽者日風 病在陰者日
싸 陰陽煩病日風찌 病有形而不痛者 陽之類也 無形而痛
者 陰之類fill

47) i.f.렴,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帳않購約註, 影
印本, p. 124. (엉按 六服前文只列陽쩌8힘써 三魚有名無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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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i按; 六R府의 前文에서는 陽햄와 뼈햄만을 열 

거하였다. 三魚는 有名無形하고 體은 )Jf에 附하 

며 몹는 購服之海이므로 다시 별도로 챔라고 말 

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病機에 대한 오류를 지적 

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醫學理論에 대한 數짜說 

明을한부분도 있다. 

4. 眼要第四

I素問·經BIKZ”論】 氣口成-t 以決死生쟁) 

按· 빼前은 -t이고 HIK팀는 R이며 HIK中은 關이 

다. 여기에서 成τt이라 말함은 대개 關R을 薦하 

였기에 말하는 것이다. 醫者는 여기에서부터 떼 

을 察하여 病을 알게 됨으로서 사람의 死生을 판 

단할수 있다. 

I素問·빼要精微論】 則氣高 下盛얘) 

굶按; 賢도 眼할 때가 었다. 

I素問·題中論】 何以知”、子之且生也 身有病
而無!fll빼也50) 

lfi按; 歸A이 임선을 하면 n區惡 頭痛 등 諸病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形은 비록 病이 들었지 

만 빼은 病이 없으며 만약 月經이 없다면 이는 

正常인 것으로 病이 아니다. 

[素問·平A氣象論I 歸A手少陰애動甚者 好
子也fl!)

lfi按; 이는 분만하려고 할 때의 狀態를 말함얼 

것이다. 手少陰은 手中之少陰을 말한 것으로 賢

빼이지 心배이 아니다. 

I靈樞動輸】 經빼十二 而手太陰足少陰陽明

獨動τV休何也잉) 

JllL附於牌 뽑鳥職g쩨之j흉 故不핑別言씨也) 
48) ff펴,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140. (按 ij~前馬;t Fri뚫R 中웰關 此~Jl\t>t 옮 
暴關R而言之也 醫者由此察R~ 知病以決A之死生也)

49) ff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141. (회按 賢亦有眼)

50) fffi\,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150∼ 151. (회按 鎬Atf子 多有n區惡頭痛諸病 然
形雖病而뻐不病 若經閔其常耳 非病也)

51) 任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151. (체按 此쉬指欲姓身時而言也 手少陰 言手
中之少陰 乃賢R~ 非,[';ij~也)

『素問靈樞類養約註』에 대한 鼎究

按· 몹의 動빠이다. 馬IX는 “足의 /•I•陽”이라고 

註하였지만 下文에서는 足을 말하지 않고 다만 

“上씨l頭井下A迎, 別走陽明”이라고 말하였다. A 

迎이라고 함이 옳을 것 같다. 

0 下入內많之팀 入足下 其別者뻐入많 出屬엠 

上 入大指之間 注諸絡 以溫足經 此뼈之常動者 

也되) 

按; 諸篇에서 모두 씨l배이 上씨l함음 말하였는 

데 推獨 이 篇과 順遊HE擾論에서만이 “씨l빼이 뽑 

"*과 함께 下行한다.”고 하였다 馬&는 “이로부 

터 볼 때 뼈빼이 쉴새없이 動하여 營氣가 師氣를 

따라 諸經을 行하며 諸經의 빼은 師로 모이고, 

몹뻐이 쉴새없이 動하여 衛氣가 몹로부터 三陽을 

個行하면서 끊임없이 行하게 된다. 賢n永이 쉴새 

없이 動하는 것은 끼•Hi!\과 井行하여 諸絡을 灌하 

여 끊임없이 行하는 것이다.”라고 註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服과 관련된 부분의 誤꿇 

를 지적한 것이 대부분 이다. 

5. 該候第五

【素問·服要精微論I 推而下之 下而不上 頭項

痛-111딩) 

lfi按· 이것이 곧 五常政大論에서 말하는 所謂

上取下取와 內取外取이며 이로써 그 過함을 살피 

는것이다. 

여기에서는 『內經』의 내용을 數짜說明한 부분 

이다. 

6. 運氣第六55)

52) j王문,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151. (按 업之動R~ 馬注作足之비1陽 然下文井未說

到足h ↑옮필上씨1頭 井下A迎 別走陽明 似쉰以A迎寫是) 
53) ff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152∼ 153. (按 諸篇맺言매%上매 推此篇及順遊
m~慢論 言”fiR*井賢H下行 馬注줄 由此觀之 Rifi뻐之動不 
休者 以營氣隨뼈氣而行諸經 諸웬之M 朝於RifJ也 몹 R~之 
動不休者 以衛氣由몹個르陽 而行不E也 뽑뻐之動不休者 
以與까1뻐井行 I훌諸絡而行不g也) 

54) ff품,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j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158. (폐按 此맨五常政大論所謂上取下取 內取外
取以求其過是也)

55) 注문,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옳約註, 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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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 運氣에 대해 後世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었다. 본인이 열심히 원 

어보니 이치를 分析한 것이 깊고 用語를 使用함 

이 굉장하며, 위로는 天文을 따지고 아래로는 地

氣를 관찰하며 中으로는 A事를 鼎究한 것이 누 

가 이렇듯 웅장한 篇章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百世를 지나오면서 모두 으뜸으로 여겨졌 

으며 절대로 廢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그 

이치를 설명한 것을 精要한 것만 추려서 선택하 

였는데 그 說法이 원래 복잡하고 仔細한 것을 모 

두 記錄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 깊이 공부하려 한 

다면 책 全體를 다 읽고 꿰뚫어야 한다. 

【素問·五運行大論I 地寫A之下 太虛之中者

也 帝日 j馬乎 日 大氣짧之也 爆以千之 暑以薰之

風以動之 i헐以潤之 寒以堅之 火以溫之 故風寒在

下 爆熱在上 i혈氣在中 火游行其間 寒暑六入56)

~按; 寒暑 두 글자는 略語로서 六氣를 아울러 

말한 것이다. 張&는 “六者之氣는 모두 땅속에 틀 

어가며 따라서 有形之地는 無形의 虛氣를 받아 

方物을 化生한다.”라고 註하였다. 又按; 이것이 바 

로 乾坤이 六子를 專任하여 75物을 이루는 이치 

이다. 

【素問·至률要大論】 身半以上 其氣三옷 天之

分也 天氣主之 身半以下 其氣三롯 地之分也 地氣

主之57)

~按; 天氣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司天과 左右

의 두 間氣이다. 地氣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在

束과 左右의 두 間氣이다. 本篇의 팀文에서는 “初

印本, p. 16.5. (按 運氣-書 E世有信其說者 有不信其說
者 愚~讀其書 析理뼈深 惜짧奇偉 上짧天文 下察地氣
中究A事 入理之處 깨不可易 非深於天A之際 性命之微
者 홍k융g創是鴻篇乎 所以歷百世而!或宗之 쭈不可廢也 今
量取其精要說理者 至其圖說錯院 鐵意言數者 不能盡쏘 
欲뚱造者 연統觀其全書可也) 

56) ff뭘, 考選部規定中뽑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168. (검J按 寒暑二字乃省文 蓋顆六氣而言者也
張注 六者之氣 皆入於地中 故今有形之地 풍無形之虛氣 
而化生Jj物也 又按 此M乾坤專任六子 ~p)j\(;Jj物之義)

57) 任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79‘ (옵1按 天氣三 謂司天及左右二間氣也 地氣
三 謂在흉及左右二間氣也 本篇E文:l;; 初氣終三氣 天氣
主之 四氣盡終氣 地氣主之 亦上下各三氣也 若大陽小陽
皆在下部 何以能應身半以t之天氣乎)

64 

氣終三氣는 天氣가 主하고, 四氣盡終氣는 地氣가 

主하는데 역시 上下의 各 三氣이다. 大陽과 小陽

이 모두 下部에 있는데 어찌 身半以上의 天氣에 

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I素問‘氣交變大論】 上應榮感辰星58)

按’ 五運六氣의 太過不及과 뺨夏잖都은 經文에 

서 지극히 자세하게 언급하였는데 본문에서는 많 

이 취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비슷하므로 

몇 段落만 취하여 그 나머지의 것도 대표하려고 

한다 

【素問·寶命全形論】 木得金而代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돼) 

웹按; 나무는 土에 뿌리를 두므로 土는 나무를 

生하는 母인데 어찌하여 木이 반대로 土를 克하 

는가? 대저 土는 그 費波을 다하여 나무를 기른 

다. 만약 土가 木을 克하여 土만 있고 木이 없다 

면 花야 의 뽑趣함이 없고 果뤘의 成熟이 없으며 

A民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天地는 點淡無章

하게 되며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니 土에게 

무슨 이로움이 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木이 土의 

氣를 趙하는 것은 또한 土의 德을 이루게 하는 것 

이다. 따라서 經文에서는 達이라고만 말하였는데 

이는 1Jt 滅 缺 總 녁자와는 다른 것이다, 趙養쫓 

는 “世A들은 모두 木克士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오직 升木하여 培土한다고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뜻과 會通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는 運氣學과 關聯된 부분의 오류 및 

의문점을 數빠說明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7. 審治第七

58) ff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 p. 184. (按 五運六氣 太過不及 뺨夏찮都 經文言之
至뚫詳愁 本集不能多몽 然大답略同 故量取數段 可以獅
其奈훗) 

59) ff돼, 考選部規定中뽑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1없∼18.5. (혀按 木樹tN於土 是土鳥生木之母 何

以木反克土乎 蓋士觸其홉뼈 以榮養乎木 若或克之耳 使
土而無木 則無花야之훔趣 無果뤘之成熟 A民無所資養
天地짧淡無章 不過碩然壘塊而E 土何利之有烏 木者 所
以짧土之氣 又以成土之德也 故經文獨言達 而不同於代滅
繼헌며條也 趙養쫓日 世A皆言木克土 而*獨升木以培土
其有會於斯답也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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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素問·至률要大論】 統其血氣 令其調達 而致

和平此之謂也60)

,:ri按; 病抗에는 十九條가 었는데 그중 火가 五

條를 古하고 熱이 四條를 古하니 諸病가운데서 

火熱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임을 보아낼 수 있 

다 대저 風 寒 暑 i옳은 모두 火와 熱로 될 수 있 

다. 宇固間의 天地方物은 모두 이 陽火에 의뢰하 

여 生發之本으로 삼는다. 만약 이 火가 없다면 天

地에는 거의 모든 생명이 꺼질 수도 였다. 또子는 

“火f휩뺏其盡”이라고 하였고 釋~相宗도 曉과 

常을 井짧하였다. 그러나 平하면 좋은 것이고 允

하면 害로운 것으로 生殺之체는 서로 倚1k해 았 

으며 만물이 다 이러하다. 따라서 火는 능히 生A

할 뿐만 아니라 또한 能히 殺A하기도 한다. 

[素問·至률要大論】 無問其數 以平寫期 此其

道也 寒者熱之 熱者寒之 微者通之 甚者從之61)

按: 이것은 上文의 “微者隨之 甚者制之”와 相

反되는데 여기에는 각각 그 오묘함이 들어 있다. 

【素問·五藏生成論l 多食辛 則節急而J1\站62)

按; )jf은 散하기를 좋아하므로 辛味는 능히 補

府하며, 오직 過多할 때에만 해롭다. 

I素問·生氣通天論】 味過於辛 節HJ.j(l].~ 精神
乃했3) 

려按. 휩짧 成 it 辛味는 그 해로움만 말하고 이 
로움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苦味는 그 이로웅만 말 

하고 해로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古文은 한 例에만 

局限되지 않으니 억지로 解釋할 펼요가 없다. 

이상에서는 자신의 『內經』의 내용을 자신의 

6이 ff뭘,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186‘ (혜按 病꺼L十九條 而火居其표 熱j콤其며 可

見諸病火熱鳥多 蓋風寒暑i설 皆能웰火뚫熱ill 宇힘間天地 
〕5物 皆賴此陽火 以월生發之本 若無此火 則天地或凡乎
息찾 .!±子所謂火{협;知其盡 而釋a;;相宗 亦以慶與常井짧 
也 但平則월恩 元則鳥害 生殺之짜 표相倚f;1' 凡物皆然
故火能生A 而亦能殺;\1!),) 

61) ff분, 考選部規定中뽑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188. (按 此與上文微者隨之훨者制之相反 而各有
其妙)

62) ff뭘, 考選部規定中뽑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 p. 200. (按 府喜散 故辛能補府 推多則鳥좀) 

63) 표돼, 考選部規定中훌훌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暴約註, 影
印本, p. 201. (폐按 嚴威tt辛 言其害而不及其利也 味苦
言其利而未及其害也 古文不狗-例 不必穿擊꿇解) 

『素問靈樞類暴約註』에 대한 鼎究

臨皮經驗으로 설명하려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N. 繼括 및 考察

『素問靈樞類養約註』는 적지 않은 곳에서 독특 

한 學術見解를 나타내었다. 例를 틀면 『素問』에 

서 “)jf者 罷極之本 塊之居也 其華在J1\ 其充在節

以生血氣”%)라고 하였는데 i王뭘은 註釋에서 “맑 

은 節을 주관하고 節은 運動을 주관하므로 據勞

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 “府은 春과 木에 屬

하여 生發의 根本이 된다.’%)이라고 하였으며, 더 

욱 나아가 “世醫들이 항상 ~)jf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內經이 意味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표돼은 臨皮에서 )jf 

을 fj(;하는 것을 主張하지 않았으니 ‘)jf無補法 뽑 

無i寫法’은 그 觀點이 이와 많이 다르다‘ j王돼의 

聽點으로 볼 때 A生은 낮이면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 움직이며, 陽은 움직임을 主한다. 사람의 

몸이 생겨난 主답는 運動에 었으며 따라서 지치 

게 일하고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인체가 消純

되고 據勞하게 되는 關鍵이 되며 府이 過度하게 

使用되는 前提이기도 하다. 또 )jf은 氣血을 生하 

고 生發을 主하므로 인체의 後天生化의 源良이 

된다. 府 使用의 生理負햄에 대해서는 약물을 함 

부로 써서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텀은 ‘fj(;)jf’을 主張하지 않았으며, 그렇 

지 않을 때는 『內經』의 뜻을 잘 把握하지 못한 

表現이라고 하였다. 現代 臨皮의 視覺으로 볼 때 

IJf의 機能은 生理代謝過程中에서 중요한 生化地

位를 차지하고 았으며 그 病變은 비교적 치료하 

기 어렵다 

한 故뼈 친구를 틈이 날 때 該服하였었는데 

四十六七歲가 되기 전에는 服이 모두 웰한 것이 

64) 王珞, 黃帝內經素問今釋, 貴J·I‘|, 貴싸IA民出版社, 198.'3, 
p, 54. 

65) ff렴,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3. (뺨主節 觸主運動 故據勞)

66) ff문,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ιE‘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13. (딴屬春 屬木 鳥生發之本)

67) 任돼, 考選部規定中훌훌師考試,g,、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214. (世醫動言代뺨 益未究內經之답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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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著하였으며 五十歲 以後에는 매번 該服할 때마 

다 웰服이 크게 減少하였다. 以後에는 그의 健康

狀況이 역시 前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精力도 점 

차 哀退하였는데 이로부터 生理的인 웰眼의 盛哀

는 )lf氣의 彈弱을 나타내는 정후가 된다는 것을 

알수있다만약服이뾰한것을보고府을代 

한다면 이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 

게 된다 따라서 j王돼이 )lf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代맑’을 主張하지 않은 觀點은 現代의 臨皮治據

學的으로 특별한 意義가 있다. 

예로부터 『內經』의 注釋家들은 『素問·解精微

論』에서 “夫心者 五購之專精也 目者 其嚴也”%)에 

관련한 解說에 대하여 忽視하였는데, 이것은 韓

醫學에서 腦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基點의 하나 

이며, “心之官則思”를 解釋하는 理論的 橋梁이 된 

다. 또 『素問靈樞類養約註‘雜論第九』에서 “目은 

府蘇이다. 그러나 事物을 辦別할 수 있으므로 또 

한 心嚴로도 된다.’땐)라고 하였다. 注昆은 『內經』

의 精微로부터 “目寫心嚴”라는 理論을 제기하였 

고 이는 韓醫學에서 數千年동안 사람들을 어렵게 

하였던 腦에 대한 理論의 건립에 중요한 理論 基

魔를 提供하였다. 明나라 李時珍의 “腦寫jf;뼈之 

府”와 ff뭘의 “目馬心蘇” 및 그의 “A之記性在於

腦”70)의 記述은 淸代 「內經』에서 腦에 대한 理論

을 發揚하는데 첫 발자국을 떼었고 韓醫學에서의 

腦에 대한 理論을 완벽히 하는데 거대한 頁敵을 

하였다. 

『素問靈樞類養約註』의 編覆過程에서 i£돼은 

經冒가 臨皮에 대해 일으키는 指導와 應用 역할 

을 매우 重視하였으며 이는 이 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정이다. 例를 들면 『靈樞·쩌氣職R府病形 

』에서 “形寒寒餘則傷뼈 以其兩寒相感 中外皆傷

故氣遊而上行”71)이라고 하였는데 j王돼은 이에 대 

68l a문,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214. 

69l a분,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214. (덤뭘府嚴 然能辦別事物 故又짧ι、蘇) 

70l £爛, 本草備要, 天律, 天律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36. 

71) 注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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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금의 사람들은 形寒하여 外傷寒인 것만 알 

고 흉~{용하여 內傷寒인 것은 모르는 이유로 ‘陰證’

으로 잘못 아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η)라고 하 

였다. ff돼은 또 “餘冷者는 房事를 하지 않아도 

매번 傷寒을 앓을 수 았다. 만약 房事가 있고 餘

冷하여 傷寒에 결렸다면 三陽經에 맞은 者는 陽

證으로 論治하여야 하지 陰證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 世間의 醫員틀은 이를 모르기에 함부로 熱

簡j를 투약하여 사람을 많이 죽게 하므로 특히 世

A들에게 얄리노라.”73)라고 하였다. 특히 指擺혜 

야 할 것은 『素問』과 『靈樞』에서 많은 經文은 

解釋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그 理由를 말하 

기 어려운 것이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經文

을 註釋한 者는 많았지만 일부의 關鍵 部分에 대 

해서는 사람들을 알고 념어가게끔 하는 者는 많 

지 않았고, 다만 그 經文의 意味를 妙하게 알거 

나 漫通한 사람이어야 한두 가지 高見이 있을 뿐 

이었다 그러나 注돼은 經답를 깊이 :iiff究하고 따 

지는 先哲이었다. 例를 들면 『素問』의 “心移寒子

師”깅}에 대한 句節에 대해 i王뭘은 “鍵睡 狂 隔

뼈消之提은 대부분 火熱에 속하는데 땀文에서는 

모두 ‘移寒’이라고 하였다. 만약 ‘熱’로 解釋한다면 

아래 글에 또 ‘移熱’이라는 句節이 었다. 여러 註

文에서는 徒에 따라 訓釋하였는데 熱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寒이라고 말한 것도 있으며, 말한 것 

은 같지 않아도 뜻은 ‘移’라고 하기는 실로 어렵 

다. 생각하건대 ‘移寒’의 ‘寒’字는 마땅히 病을 얻 

은 시작으로 하여야 할 것 같다. 例를 들어 隔寒

은 대부분 熱結에 속하고, 隔徒은 寒隔이 없으며, 

癡睡사이에는 寒傷이 있지만 熱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狂, 顧, 師消、를 모두 寒이 오래되어 

熱로 변한 것으로 解釋한다면 經文의 뜻에 通하 

ni a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67. (今|품知形寒買外傷寒 而不知欲얘鳥內傷寒 
論鳥陰證非也)

73) 표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67. (餘얘者 雖無房事 而亦每}뽕、傷寒也 若房事iX
冷而愚傷寒 亦有在三陽經者 當從陽證論治 不得便指뚫陰 
證也 世醫不明 흉以熱햄l投入 殺A多롯 特揚出以告iltAl

74l a昆,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幕約註, 影
印本,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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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만약 아래 글에서 ‘移뽑j勇水’라고 하였 

다면 이는 시종 陰寒에 속하는 것이다.”검)라고 하 

였다. 여기에서 설명할 것은 ff돼의 이런 뜻이 모 

두 經탑에 맞는 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그 見解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提唱해야 할 것은 표돼이 經文에 

대한 鼎究가 이렇듯 精錫하고 참다운 것으로 그의 

이런 精神과 學術上의 成就는 後學틀에게 깊은 

印象을 심어 주였으며 또한 後A들의 探究에 아 

주 귀중한 思考의 方向을 提示하여 주었다. 

『內經』이후 運氣學說에 대한 理解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觀點도 일치하지 않았다 王永

이 註釋한 『素問』에서 自己의 見解가 상응하게 

발휘되어 있었다. 많은 學者들은 運氣學을 취급 

한 『素問』의 七篇大論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감 

히 어쩌지 못하였다. 『素問靈樞類鐘約註』은 運氣

學의 內容에 대해 適合한 評價를 내렸는데 즉 

“運氣에 대해 後世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본인이 열심히 읽어보니 

이치를 分析한 것이 깊고 用語를 使用함이 굉장 

하며, 위로는 天文을 따지고 아래로는 地氣를 관 

찰하며 中間으로는 A事를 鼎究한 것이 누가 이 

렇듯 웅장한 篇章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 

서 百世를 지나오면서 모두 으뜸으로 여겨졌으며 

절대로 廢棄하여서는 아니 된다.”76)라고 하였다. 

i王돼은 運氣學說에 관한 篇章을 매우 重祖하였으 

며 이것이 굉장한 篇章이고 大論이며 百世를 經

過하여도 廢棄하여서는 아니 되는 重要한 內容이 

라고 생각하였다. 

예로부터 醫學者들은 運氣學說에서 彈調한 

75)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p. %∼81. (癡睡狂隔뼈消之뾰 多屬火熱 而經文짧 
숭移寒 若作熱解 則下文又有移熱-段 諸註隨Ji닮,,釋 或
言熱 或言寒 語雖不- 義寶難移 觸謂移寒 寒字當作受病
之始 如隔寒多l훨熱結 若굽隔在無有寒B힘 鍵陣間有寒傷
然屬熱者多 與狂橫뼈消均當作寒久變熱解 於義始通 若下
文移흡i혔水 則始終均屬陰寒也)

76) 任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165. (按運氣-書 E世有信其說者 有不信其說者
愚tk讀其書 析理{}써深 錯蘇奇偉 t짧天文 下察地氣 中究
A事 入理之處 뼈不可易 非深於天A之際 性命之微者 흥t 
융g創是鴻篇乎 所以歷百世而!짧宗之 쭈不可廢也) 

『素問靈樞類幕約註』에 대한 冊究

“〕℃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哀 “““ 좀則敗 

옮L 生化大病”77)의 觀點에 대해서 重視하여 “經文

에서는 運氣에 ‘生·웹’이 있고 또한 ‘制·化’가 있다 

고 말하였는데 대저 五行의 이치는 相生만 貴한 

것이 아니라 相힘이 더욱 오묘하다. 멜하는 것이 

있어 太過한 것을 制한다면 〕℃害한 것이 和平하 

게 되어 盛한 것이 哀하게 된다. 따라서 ‘外熱’하 

여 指益이 나타난 狀況올 볼 수 었다. 만약 그것 

이 元害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반드시 敗

亂하게 됨으로 生化之原이 파괴된다. 生행關係는 

運氣學의 根本內容이고, 制하고 化하는 것은 또 

한 五運之理를 벌어 A類와 六氣의 聯係를 調和

롭게 한다. 古聖A틀의 著作經典에서 化, 育음 鼎

究한 動機가 바로 여기에 었다. 이것은 전체 運

氣學說의 요점 혹은 重心이다.”78)라고 하였다. 이 

는 표돼이 『素問』과 『靈樞』를 約註하여 運氣를 

쓴 動機이며 또한 要點을 簡明하게 提示하여 ‘五

運六氣’를 解說하려한 목적이었다. 그 중에서 陰

陽의 太過不及, 生웹, 制化, 勝復 등의 內容에 대 

한 理解는 깊었고 오래된 相對論의 內容을 포괄 

하고 있다. 이는 五運六氣學說을 冊究하는데 重

要한 역할을 하여 過去를 繼承해 未來를 創造해 

나가게끔 하였다. 예로부터 일부 심오하고 理解

하기 어려운 文化를 발굴하는 데에는 커다란 어 

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文化가 발전해 나가 

는 歷史過程에는 항상 한 두 사람의 탁월한 언물 

이 나타나서 簡單하게 그 중의 神秘를 밝히곤 하 

였는데 우리는 1흉學多識한 資質을 가진 ff;문이 

韓醫學의 많은 분야의 問題에 대해 설명한 것이 

이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學術觀點

은 後世에서 運氣學說을 liJf究하는데 重要한 양發 

역할을 한다. 

77) 任뭘, 考選部規定中뽑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養約註, 影
印本, p. 170. 

78) ff뭘, 考選部規定中뽑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흉흉約註1 影
印本, p. 170. (經文름 運氣有生克 而又有制化也 옮五行 
之理 不獨貴於相生 而尤妙於相克 有克之者 以없l其太過 
Un:좀者可化원和平 而盛흉之故 昭然外列而可見 若-於
j℃좀 必至於敗亂 而生化之原由此大病훗 蓋生克者 運氣
之常數 而옮lj之化之 又所以햄표運而調六氣也 뿔A作經 
參贊{t育 義專在l比 數句寶흙全經之要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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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學理論이 완벽해지고 發展하는데 하나의 뚜 

렷하고 쉽게 보아낼 수 있는 要素가 존재하는데 

즉 偶家의 學者들이 擺家로부터 醫學에 入門하게 

되어 庸學의 觀點과 方法과 識見을 醫學에 도입 

하여 醫學理論과 臨皮應用이 깊이나 넓이에 있어 

서 모두 寶發昇華하는 국면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전 狀況은 『素問靈樞類養約註』에서 일부 難解

한 글자나 단어 혹은 經句의 註解속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經文의 解釋에서도 그 客觀:I生

을 證明하였다. 例를 들면 『靈樞‘口問』에서 “A之

耳中嗚者 何氣使然”이라고 하였는데 i王렴은 “사 

람이 밤에 자고 있을 때 五官은 모두 用事하지 

않지만 있는데 유독 귀만이 들을 수 있다. 이것 

은 宗服이 모이어 警覺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 

는가? 또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 

의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는 소리를 튿고 놀라 띈다. 이때에는 아직 五

官이 形成되지 않았는데 이미 外物과 相通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標嚴』의 

二十五圓通에서는 耳根을 推獨 重視하였다. 孔子

도 ‘六十而耳順’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와 기타 

官이 다르다는 것이다.”깨)라고 생각하였다. i王돼 

이 『標嚴經』과 孔子의 말을 引用하여 이 經文을 

理解한 것은 비록 漸念性 思考에 속하지만 理解

를 깊이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素問』에서 “七

節之備 中有小心”%)이라는 한 句節에 대하여 j王

돼은 “心은 性의 해(外城)이고, 賢은 生命의 根本

이며, 兩賢의 사이에 하나의 圓陽이 있어서 生命

의 根혐가 되는 것으로 命門의 뜻을 취하여 그러 

한 것이다.”81)라고 하였다. 『論語』에서는 “性相近

也 習相遠也”라고 하였다. 偏家의 性理學과 生命

79) ff굶, 考選部規定中훌훌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舞約註, 影
印本, p. 94. (A夜歐之時 五官皆不用事 堆耳能llJT 뿔非以 
宗뻐所聚 故能有所警覺也乎 又A在母題中 僅-血llI 閒
雷풍火爆之聲 則↑역而跳 此時표官未備 而閒性E與外物相
通 故移嚴二十五圓通 獨重耳根 孔子亦言 六十而耳JI댐 ~IJ 
耳之륨於諸官也明옷) 

80)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14. 
81) ff돼,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覆約註, 影

印本, p. 14. (心者性之判 뽑者命之根 兩賢中間 -點륨陽 
乃生身之根챔 義取命門 蓋以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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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生氣는 비록 같은 길이 아니지만 生命의 內容

을 설명하는데 서로 通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V. 結 論

『素問靈樞類算約註』는 淸代 ff돼이 지은 「內

經』에 대한 注釋書로 이에 대해 冊究를 하여 다 

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素問靈樞類養約註』에서는 過去의 잘못된 注釋에 

대한 修正을 하였으며, r內*잃의 意味를 臨'*에 

適用하려는 노력을 하여, 基鍵理論과 臨皮의 짧展 

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 

2. 『素問靈樞類覆約註』에서의 “目鳥心嚴”라는 주장은 

李時珍의 “腦寫元神之府”와 ff돼의 “A之記性在於

腦”라는 記述과 더불어 淸代의 腦에 대한 理論을 

發揚하는데 첫 발자국을 떼었고 韓醫學에서의 腦

에 대한 理論을 완벽히 하는데 거대한 頁厭을 하 

였다. 

3. 運氣學說의 元害承制論을 說明하면서 生헨關係는 

運氣學의 根本內容이고, 制하고 化하는 것은 또한 

五運之理를 벌어 A類와 六氣의 聯係를 調和롭게 

하는 것이므로 古聖A틀의 著作經典에서 化와 育

을 鼎究하는 動機이며 전체 運氣學說의 요점 혹은 

重心이 된다고하였다, 

4. 難解한 글자나 단어 혹은 經句의 註解속에서 어려 

운 부분은 佛家 f옮家 道家 등의 思想을 琮合的으 

로 引用하고 說明하여 客觀性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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